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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경 보조에  조 ( )

의안

번호 74
제출연월일 2005. 12. 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결주  

  사천시 경 보조에  조  별지  같이 결 다.

2. 이  

  「지 재 부 법」  「시․군  자 구  경 보조에 

 규 」에 여 내 고등  이  각  에 소요 는 경

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요  사항  규 고자 함

3. 주요내용 

  가. 보조 사업 범  지 (  2조)

  나. 보조  신청  부 결  법 규 (  3조,  4조)

  다. 사천시 경 보조 심 원회  규 (  5조 내지 9조)

  라. 보조  목  외 사용 지 규 (  10조)

  마. 보조  부   보고  검사 규 (  11조)

4. 주요토 과  : 없

5. 참고사항

 가. 계법  :  붙임

 나. 산조  : 연간 770,000천원(시  입  약3%)

 다.     타

  1) 입법 고 (2005. 11. 10.～11. 30.)결과 출 견없

  2) 규 심사 : 해당사항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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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     

사천시 경 보조에  조 ( )

1조(목 ) 이 조 는 「지 재 부 법」 11조 6항  「시·군 

 자 구  경 보조에  규 」에 여 사천시 내 고등

 이  각 (이  “각 ”라 다)  에 소요 는 경  일

부를 보조함에 있어 요  사항  규 함  목  다.

2조(보조사업  범 ) 각  에 요  경   보조   있는  

  사업(이  “보조사업”이라 다)  다  각  같다.

  1.  식시 · 사업

  2.  보 사업

  3. 지역사회   과  자체개  사업

  4. 지역주민   과  운  사업

  5. 과 연계 여 에 는 지역주민  청소 이 용  

 있는 체 ·  공간  사업

  6. 타 시장이 요 다고 인 는  여건 개  사업

3조(보조  신청) ①각  장이 보조  부 고자 는 경우

에는 다  각  사항  재  사업계획 를 첨부 여 시장에게 출

, · 장  사천시 장  경 여 출 여야 다.

  1. 신청  명칭과 소재지  장 명

  2. 보조사업  목 과 그 내용

  3. 보조사업에 소요 는 경  보조 고자 는 

  4. 보조사업 간

  5. 타 시장이 는 사항

4조(보조  부결 ) ①시장  3조  규 에  신청 가 출  

경우에는 다  각  사항  검토 여 그 보조여부를 결 여야 다. 

  1. 법 과 산  목 에 합 지 여부

  2. 보조사업 내용 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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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산  여부

  ②시장  1항  규 에 여 보조  부  결  에는 

부결  내용   청  해당 에 통지 여야 며, 보조

 목  달 에 요  조건  부여   있다.

5조(심 원회  ) 각  보조사업에  심 를 여 사천시  

  경 보조 심 원회(이  “ 원회”라 다)를 다.

6조( 원회  구 ) ① 원회는 원장, 부 원장 각 1인  포함  10

인 이내  원  구 다.

  ② 원장  부시장이 며, 부 원장  원 에  다.

  ③ 원  시 간부 공 원 2인, 시 회에  추천 는 시 원 2인, 사천  

청 장이 추천 는 청 소속 공 원 1인,  에 경험

과 식견이 있는 인사 4인 이내  며, 시장이 임명 는 다.

  ④ 원  임 는 2  며 연임   있다. 다만, 공 원인 원  

임 는 그 직 에 재직 는 간  다.

  ⑤ 원회  사 를 처리  여 간사 1인과  1인  , 간사

는업  주  담당주사가 는 업 담당자가 다.

7조( 원장 등  임 ) ① 원장  원회를 고 원회  사 를 

통 다.

  ②부 원장  원장  보좌 며, 원장  사고가 있   그 직 를 

행 다.

8조( 능) 원회는 다  각  사항  심 다.

  1. 당해연도 경  보조사업 

  2. 경  보조  신청사업 심

  3. 보조사업  우  결

  4. 타 시장이 부 는 사항

9조(회 ) ①회 는 회  임시회  구분 고, 회는 매  당 산( )이 

사천시 회에  출  이 에 개 고, 임시회는 원장이 요 다고 인  

 시  개   있다.

  ②회 는 재 원 과  출  개 고, 출 원 과  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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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다.

10조(목 외 사용 지) ①각   장  부  보조  부 목  

외  용도  사용 여 는 니 다. 다만, 시장  사 승인  얻  경우

에는 그러 지 니 다.

  ②보조  부  각  가 다  각  1에 해당  에는 보조  

부 는 일부를 게   있다.

  1. 보조  부 목 외  사용  

  2. 보조사업  부 는 일부를 지  

  3. 보조사업  목  달   없다고 인  

  4. 타 보조사업에 있어  허  사실이 견  

11조(보고  검사) ①보조  부  각   장  다  각

    보고 를 시장에게 출 여야 다.

  1. 보조사업  개시  에는 사업개시 보고

  2. 보조 에  매분  사업실 보고

  3. 보조사업  종료  에는 사업종료( 산)보고

  4. 타 시장이 요 다고 인 는 사항

  ②시장  보조 에  산   집행   여 요 다고 

인  에는 보조  부  각  에 여 소속직원  

여   장부를 검사 게   있다.

12조( 당 등) 원회에 참  원에 여는 산  범  에  

「사천시 원회실 변상 조 」가 는 에 라 당과 여 를 지

  있다. 

13조( 용) 이 조 에 규 지 니  각   경 보조에  

사항  「시·군  자 구  경 보조에  규 」  「사천시 

보조 리 조 」가 는 규  용 다.

14조(시행규 ) 이 조  시행에 여 요  사항  규  다.

               부     

이 조 는 공포  날부  시행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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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법   췌

ꊱ 지 재 부 법

11조 (지 자 단체  부담) ①시·도  · 에 소요 는 경 는 당해 지  

자 단체  특별회계에  부담 , 에 는 경 는 

특별회계  재원  부 과 2항  규 에  일 회계 부  입  

충당 고, 외  에 는 경 는 특별회계  재원    

부 , 2항  규 에  일 회계 부  입 , 업료  입  등

 충당 다. 

 ②공립  ·운   경개  여 시·도는 다   각

각 매 회계연도 일 회계 산에 계상 여 특별회계  출 여야 다. 

추가경 산에 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 같다. 

 1. 지 법 260조 3  규 에  지 에 해당 는 

 2. 담 소  100분  45에 해당 는 (도를 외 다)

 3. 울특별시는 특별시  (지 법 6조 1항 2  규 에  목 에 

해당 는  외 다)  100분  10, 역시  경 도는 역시  

는 도  (지 법 6조 2항 2  규 에  목 에 해당 는  

  외 다)  100분  5에 해당 는 , 그  도는 도  

 1천분  36에 해당 는 

 ③ 산 과 결산  차  인  출  차  이를 늦어도 다  다  

연도  산에 계상 여 산 여야 다.

 ④시·도  행  장  2항  3항  규 에  일 회계 부

 입  충당 는 출 산  편 는 에는 미리 당해 지 자   

단체  장과 여야 다.

 ⑤시·도 원회가 4항  규 에 여 편  출 산  감 고자  

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  장  지 자 단체  장과  

여야 다

 ⑥시·군  자 구는 통 이 는 에 라 구역 에 있는 고등

이  각  에 소요 는 경  일부를 보조  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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ꊲ 시·군  자 구  경 보조에  규

1조 (목 ) 이  지 재 부 법 11조 5항  규 에 여 시·  

군  지 자 단체인 구(이  "자 구"라 다)가 그 구역 에 있는 고등

이  각  에 소요 는 경 를 보조함에 있어 요  사항   

규 함  목  다.

2조 (보조사업  범 ) 시·군  자 구가 구역 에 있는 고등 이    

각  에 소요 는 경  보조   있는 사업(이  "보조사업"이라 

다)  다  각  같다.<개  1998.9.17, 2000.12.27>

 1.  식시 · 사업

 2.  보 사업

 3. 지역사회   과  자체개 사업

 4. 지역주민   과  운 사업

 5. 과 연계 여 에 는 지역주민  청소 이 용   있는 

체 · 공간 사업

 6. 타 시장·군   자 구  구청장이 요 다고 인 는 여건 

개 사업


